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허훈 의원 발의)

의안
번호 54

발 의 년 월 일:2022년 08월 04일
발 의 자:허　훈 의원(1명)
찬 성 자:김길영, 김영철, 김용일,

문성호, 박상혁, 박춘선,
봉양순, 서상열, 옥재은,
윤종복, 장태용, 채수지,
황철규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○ 상위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

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

조례에서는 이를 반드시 요청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

로 이를 상위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상위법인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안

전진단 비용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으므로, 안

전진단 비용을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

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9조제2항 중 “하고,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

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.”를 “한다.”로 함.



나. 제9조제3항 중 “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

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

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.”을 “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

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안

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안전진단에 드는 비

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

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.”로 함.

다. 제9조제4항 중 “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의

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.”를 “안전진단 비용을 지급하

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

청한 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

다. ”로 함.

라.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장은 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

진단 비용의 일부를 제89조에 따른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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